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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목적:
            이 연구에서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지원체계와 관련된 국내 학술논문과 정책 ㆍ연구보고서를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특성과 한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언하는 데 있다.

          

          
            방법:
            2020년 이후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논문과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간한 정책 ㆍ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헌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기준은 장애위험 또는 고위험군 영유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 문헌과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를 핵심 주제로 다룬 연구로 설정하였다.

          

          
            결과:
            첫째,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초기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비교적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은 K-DST를 통해 발달 이상 가능성을 조기에 선별하는 예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진단ㆍ평가, 정밀진단 비용 지원,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조기개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었다. 둘째, 조기선별 이후 중재와 교육으로 연계되는 과정에서는 법령 간 역할 분담과 기관 간 협력이 충분하지 않아 지원체계가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계가 확인되었다. 특히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ㆍ의사소통 발달지연과 같이 경증으로 나타나는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조기선별, 진단, 중재, 연계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체계가 미흡함을 시사한다.

          

          
            결론: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간 연계를 강화하고, 언어ㆍ의사소통 발달지연의 조기발견과 중재를 담당하는 언어재활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초록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domestic academic articles and policy research reports related to early detection and support systems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at risk of disabilitie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system, and to propose directions for improvement. 

          

          
            Methods:
            Studies and research reports published since 2020 that focused on infants and young children at risk of disabilities and addressed early detection and support systems were selected for analysis.

          

          
            Results:
            First, early childhood health examinations conducted under the Framework Act on Health Examination serve a preventive function by identifying potential developmental abnormalities at an early stage through the K-DST. In addition, the Act on Special Education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Act on Welfare Support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and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Developmentally Disabled Persons provide legal grounds for early intervention, including diagnosis and evaluation, financial support for comprehensive diagnostic assessments, and counseling and information provision. Second, insufficient role differentiation across laws and weak inter-institutional cooperation resulted in a fragmented support system. Despite strengthened functions of support centers for children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Infant Care Act, early intervention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mild manifestations, such as delays in speech and communication development, remains limited.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an integrated system connecting early detection, diagnosis, intervention, and service linkage has not been fully established.

          

          
            Conclus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strengthening coordination among relevant laws and establishing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that clearly defines the institutional role of speech-language pathologists are essential to maximize the developmental potential of infants and young children at risk of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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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장애위험 영유아(infant and young children at risk for disabilities)란 현재 장애로 진단되지는 않았으나, 향후 발달상의 어려움이나 장애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영유아를 의미하며, 경계선 발달을 나타내거나 발달지연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한다(Park & Kim, 2024). 또한 Kang 등(2022)은 사회적ㆍ정서적으로 어려움을 보이거나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등 하나 이상이 또래에 비해 발달이 느린 영유아를 말한다. 이러한 장애위험 영유아는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지원과 개입이 제공될 경우 장애의 발현을 예방하거나 장애의 정도를 경감시킬 수 있으므로,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은 이들에게 가장 핵심적인 지원으로 강조되어 왔다(Kim & Cha, 2016; Park & Kim, 2024; Ryu et al., 2022).

      장애 조기발견 및 개입을 위한 법ㆍ제도적 논의는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으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며 영유아의 언어발달지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더욱 확대되었다(Shin, 2025). 이에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중심으로 한 정책 논의와 관련 제도는 더욱 활성화되고 제도화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난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장애 조기발견과 개입을 위한 서비스체계 구축을 포함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이 제시되어 있으며(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t al., 2018), 이를 통해 영유아기 발달지원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과 정책적 지원이 명확히 드러난다.

      Kang 등(2022)은 장애위험 요인을 지닌 영유아는 조기발견과 개입이 지연될수록 발달적 손상이 누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향후 장애 진단이나 특수교육 서비스 이용으로 이어질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반면 조기개입은 영유아의 발달 경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장애 진단 가능성을 낮추고, 학령기 이후 요구되는 특수교육적 지원과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지니며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과 지원은 개인 차원의 발달지원을 넘어 예방적ㆍ사회적 차원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고 하였다. 

      장애위험 영유아는 일반적인 발달 경로를 따르는 영유아에 비해 전반적인 발달과 학습의 진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린 경향을 나타내고, 이로 인해 일반적인 교육적 지원체계에서 배제되거나 아동의 개인적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장애위험 영유아가 조기에 발견되지 못할 경우, 발달의 결정적 시기를 놓칠 위험이 증가한다. 특히 영유아 발달 분야의 전문가들은 생후 약 18개월 전후를 발달지연 및 장애위험을 선별하고 개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시기의 조기선별과 중재가 이후 발달 경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위험 영유아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기능 수행의 한계를 보다 뚜렷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과 같은 교육 환경에서 학습, 행동, 정서 영역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경험하고 활동 참여에 제한을 보이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Cha, 2023; Kim & Ko, 2022; Lee, 2019).

      Lee(2019)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경우 시각적으로 쉽게 확인되는 신체적 장애보다는 인지, 언어, 운동 및 정서 영역에서의 발달지연이 주로 관찰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장애위험 영유아를 직접 대면하는 보육교사와 유아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만약 교사가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적 특성과 신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경우, 조기발견 체계의 실효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은 재활 치료나 교육과 같은 치료적 개입을 신속하게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예후를 현저히 개선하고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발달검사 결과에 기반한 조기개입은 발달을 촉진하고 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아동의 교육적 성취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차원의 예산 및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영유아기의 뇌는 다양한 자극과 중재에 대한 가소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발달 문제가 복잡해지거나 심화되기 이전에 조기개입을 실시할 경우 진행성 장애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며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Anastasiow, 1996, as cited in Eun et al., 2017).

      한편 장애위험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조기중재는 발달을 촉진하고 장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긍정적인 효과를 가진다. 더 나아가 조기중재는 가족이 자녀의 발달 문제를 이해하고 적절한 대처 전략을 습득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가족 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조기중재는 장애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중증화를 완화하는 사전 예방적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사회ㆍ국가적 책임과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Kang et al., 2022; Lee, 2019).

      2020년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는 영유아의 일상적 상호작용 기회를 크게 제한하였으며, 그 결과 영유아 발달지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Lee, 2021; Shin, 2025). 실제로 팬데믹 이후 영유아 교육 현장에 종사하는 교사들은 발달 영역 가운데 특히 사회성과 언어발달을 중심으로 영유아 간 개인차가 팬데믹 이전 시기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oi & Jung, 2022).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출생한 영유아는 팬데믹 이전에 출생한 영유아와 비교할 때 언어 및 운동발달 수준과 전반적인 인지기능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행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되었다(Deoni et al.,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달 위험이 확인된 이후 영유아 교육기관에서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개입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적 운영이나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는 아직 충분히 정착되지 못한 실정이다(Lee et al., 2023).

      한편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의 신체 성장과 발달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후 14일부터 71개월까지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총 8회에 걸쳐 무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활용되는 한국 영유아 발달선별검사(Korean Developmental Screening Test of Infants and Children: K-DST)는 한국 영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하여 여러 발달 영역에서의 발달 기술 습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부모보고식 선별 도구로, 발달상의 어려움이 의심되는 영유아를 조기에 선별하는 데 활용된다. K-DST는 검사 결과를 ‘양호(빠른 수준, 또래 수준)’, ‘주의(추적검사 요망)’, ‘정밀평가 필요(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구분하여, 영아기 초기부터 발달 이상을 선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Eun et al., 201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에 대해 조기에 치료와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 증상의 완화가 가능하지만,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치료의 난이도와 부담이 증가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100명 중 18명이 ‘주의’ 또는 ‘정밀평가 필요’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2025). 특히 ‘정밀평가 필요(심화평가 권고)’로 분류된 영유아의 비율은 2020년 2.2%, 2021년 2.38%, 2022년 2.43%, 2023년에는 3%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어, 잠재적인 발달지연 영유아 집단이 증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였다(Kang et al., 2022).

      Kim 등(2024)의 특수교육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 발견(의심) 시기는 ‘1~6개월 미만’이 48.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장애 발견(의심) 시점과 실제 진단 시기가 일치한 경우는 4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발견(의심) 이후 장애로 진단되기까지의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1~6개월 미만’이 29.0%, ‘6~12개월 미만’이 12.6%, ‘12~18개월 미만’이 23.5%로 조사되어 장애 발견(의심)과 진단 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진단 지연의 원인으로 보호자들은 ‘영유아의 연령이 어려 의료진으로부터 예후를 지켜본 후 진단을 권유받은 경우’가 34.5%로 가장 높았으며, ‘자라면서 호전될 것이라 판단하여 진단을 미룬 경우’도 7.1%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자의 66.6%는 병원에서 장애진단을 받은 이후에야 관련 학교나 센터에서 교육 상담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영유아의 장애가 처음으로 인지되는 시기는 태아기부터 2세 미만이 57.6%에 이르지만 장애로 바로 진단되는 경우가 10.3%, 발견 후 1년 미만에 진단되는 경우가 22.8%로 나타났다(Kang et al., 2022). 특히 영유아 발달평가 결과, 경증으로 분류되어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 심화 진단이 상대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진단 지연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영유아를 위한 적절한 개입 시점을 늦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영유아 시기 장애로 인한 기능적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달 초기 단계에서 장애를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하게 개입하는 것이 핵심적이다. 따라서 장애인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발달지연의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 과제로 강조된다고 하였다(Jin, 2024). 한편 Lee(2020)는 인지나 행동문제와 같은 간접적 지표를 근거로 한 장애 진단은 영유아기의 발달 특성을 고려할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발달지연이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유아기는 발달 가소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므로, 진단 여부와 관계없이 발달지연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여 중재를 제공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ㆍ모니터링하는 체계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하였다(Cho, 2013; Jin, 2024).

      2025년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의 학교과정별 특수교육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영아는 360명, 유치원 단계는 8,222명인 반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56,725명으로 약 6.9배 이상 증가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25). 이러한 학교과정별 분포는 영유아기 조기선별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애위험이 발견되더라도 충분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학령기로 이행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현행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선별검사는 다수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치료 및 중재 단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은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전국 198개소에 총 2,163명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으나, 이 중 유아 대상 전문 인력은 336명에 불과하여 영유아기 지원을 위한 인력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역시 장애 및 장애위험 영유아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를 전담할 특수교사나 치료사 등 전문 인력 배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Park & Kim, 2024). 이와 같이 장애위험 영유아는 조기에 발견되어 적절한 중재와 교육이 제공될 경우 장애의 정도를 완화하거나 장애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20).

      이에 본 연구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학술논문과 정책ㆍ연구보고서를 분석하여 조기선별과 지원과 관련된 법령 및 지원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기발견의 중요성과 현행 지원체계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과정에서 언어재활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향후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개선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연구 방법
      
        1. 분석 대상
        본 연구는 국내 장애위험 및 고위험군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지원체계를 다룬 연구 논문과 정책ㆍ연구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ㆍ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분석 대상의 선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장애위험 또는 고위험군 영유아를 주요 연구 대상으로 한 문헌, 둘째, 장애위험 또는 고위험군 영유아의 조기발견 및 지원을 연구 목적으로 다룬 문헌, 셋째, 2020년 이후 국내 학술지 및 정책ㆍ연구보고서에 게재된 연구로 한정하였다.

        최종 분석 대상에는 국내 학술지 논문 15편, 정책ㆍ연구보고서 10편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통해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지원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분석
        본 연구는 장애위험 영유아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장애의 조기선별 및 지원체계를 다룬 학술논문 및 정책ㆍ연구보고서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2020년 이후 발표된 연구물로 한정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이후 영유아의 의사소통 및 언어발달지연 문제가 엔데믹(endemic) 국면과 맞물려 중요한 사회적ㆍ정책적 쟁점으로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에 나타난 언어발달지연과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지원체계가 이후 시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구축ㆍ운영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 관련 법률 
        우리나라 현행 법령체계에서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직접적으로 정의하는 단일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장애 발생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건강검진기본법」 등 보건ㆍ복지ㆍ교육 영역에 걸쳐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다. 아래에서는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개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Appendix 1).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동법’ 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할 책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을 중요한 국가적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5조 제2호). 아울러 동법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과 진단ㆍ평가, 그리고 관련 서비스 지원을 전담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ㆍ도 교육청 및 하급 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제11조), 조기선별 이후 평가와 지원으로의 연계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특히 동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4조 제3항에서는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를 발견한 경우 진단ㆍ평가를 의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더욱이 진단ㆍ평가 의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즉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조기선별에서 진단ㆍ평가로 이어지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있다(동법 제14조 제4항).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동법’ 이라 한다)은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핵심적인 정책 영역으로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 특히 2023년 개정을 통해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대책 마련과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임을 명확히 규정(동법 제6조)함으로써,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공적 개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또한 동법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통해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와 보호자 교육, 장애위험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 제공, 관련 기관 연계 및 상담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동법 제9조 제1항). 이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굴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로 연계하기 위한 전달체계의 핵심적 장치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동법 제12조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과정에서 장애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2023년 개정을 통해 정밀검사 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밀검사 결과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영유아에 대하여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정보제공, 상담 및 가족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조기개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한층 강화하였다.

        

        
          3)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복지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이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동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달장애를 가능한 한 조기에 발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동법 제4조).

          특히 동법 제23조에서는 발달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을 추진하고, 영유아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동법 제23조 제2항), 발달장애 위험을 지닌 영유아를 조기에 선별하고 진단 및 개입 단계로 연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는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조기개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 개입을 명확히 뒷받침하는 규정이라 할 수 있다.

        

        
          4)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이하 ‘동법’ 이라 한다)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발달 특성에 적합한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서, 동법을 근거로 보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조기선별과 지원 연계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2024년 개정을 통해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에 영유아 발달지연의 예방, 상담 및 치료 연계 지원을 명시하고(동법 제7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다(동법 제7조 제2항).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임상심리사, 특수학교 정교사,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의료사회복지사로 규정하고 있다(동법 시행령 제16조의 2).

          이는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ㆍ중재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강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건강검진기본법」
          「건강검진기본법」(이하 ‘동법’ 이라 한다)은 건강검진을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적 제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가건강검진의 범위에 영유아 건강검진을 포함하고 있다(동법 제3조). 특히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국가건강검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함으로써(동법 제3조 제3호), 영유아의 발달 상태를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선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은 질병 예방을 중심으로 한 국가 보건정책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 특성을 고려한 예방 중심의 검진과 연령별 건강교육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건강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위험 영유아 조기발견 및 지원체계는 보건ㆍ복지ㆍ교육 영역의 여러 법령을 통해 기능별로 분산되어 구축되어 있다. 「건강검진기본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달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장애위험을 조기에 선별하는 예방적 역할을 담당하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 또는 장애위험이 확인된 영유아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정보 제공, 정밀진단 및 복지 서비스 연계를 통해 조기개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보육ㆍ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장애위험 영유아를 발견하고, 진단ㆍ평가 및 교육ㆍ중재 서비스로 연계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처럼 각 법령은 조기선별, 진단ㆍ평가, 개입 및 연계라는 단계별 기능을 분담하고 있으나, 법령 간 연계와 역할 조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관련 체계 현황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영유아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는 영유아 발달평가 및 상담을 포함한 선별검사가 시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주의(추적검사 요망)’, ‘정밀평가 필요(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구분하여 연계함으로써 개별화된 진단 및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2항 제3호에 근거한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21호) 별표 3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의 검진 시기별 검사항목, 검진비용 및 검사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선별 체계가 운영되고 있으며, 선별 결과에 따라 후속적인 정밀검사 및 개입서비스로 연계되고 있다.

        발달재활서비스 사업은 성장기 장애아동의 의사소통, 운동, 감각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촉진하고, 높은 발달재활서비스 비용으로 인한 장애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서비스 신청은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한다.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는 5개 등급으로 구분되며, 선정된 경우 언어, 청능, 미술ㆍ음악, 행동ㆍ놀이ㆍ심리, 감각ㆍ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회당 30,000원을 기준으로 월 8회(주 2회)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ㆍ군ㆍ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 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를 설정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은 기관 방문형을 원칙으로 하며, 가정방문형 서비스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c).

        한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지자체가 기획ㆍ발굴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함으로써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 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비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의 만 0~6세 영유아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발달평가에서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경우, 보건소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또는 표준화된 발달검사(KDEP, K-ASQ 등) 결과 발달지연이나 경계수준으로 판정되어 유아교육기관장 또는 보육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이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운동,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중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아동ㆍ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심리ㆍ행동 문제의 조기발견과 개입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가정의 만 18세 이하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해당 서비스는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정서적 문제, 사회성 결여, 발달장애 경계,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 결과 문제로 파악된 경우에 한해 제공되며,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을 통해 욕구판정이 이루어진다. 서비스는 주 1회(회당 50분)를 기본으로 하되, 대상자의 여건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a).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는 크게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으며, 이들 기관을 연계하여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부산 우리아이발달지원단(https://www.woorii114.org)과 서울 아이발달센터(https://www.seoul-i.kr) 등이 있다.

        첫째,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근거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진단ㆍ평가,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등을 수행하는 핵심 전달기관이다. 특히 영유아의 장애 또는 장애 가능성이 의심되는 경우 의료기관에 진단을 의뢰하고, 해당 비용을 교육감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기선별과 진단 연계의 법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전국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총 197개소이며, 배치 인력은 2,429명이나 치료지원인력은 292명에 불과하고 지역 간 인력 편차도 나타나 장애위험 및 장애영유아 지원의 지역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National Institute of Special Education, 2025).

        둘째,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기능 회복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 시설로, 일부 복지관에서는 발달지연 및 장애위험 영유아와 가족을 대상으로 한 조기개입 및 가족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국 장애인복지관은 266개소이고(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b), 장애 및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사업과 가족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관련 사업과 인력은 서울ㆍ경기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간 접근성 격차가 확인된다.

        셋째,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근거하여 보육정보 제공, 상담, 취약보육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법 개정 이후 장애 또는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발달지연 예방, 상담, 치료 연계 역할이 강화되었다. 전국 시ㆍ군ㆍ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총 139개소로 장애위험 영유아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취약보육 지원의 일환으로 장애아보육, 다문화보육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 외에도 지방센터별 지역 특수시책에 따라 장애아 순회지원 사업 등 다양한 취약보육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발달검사도 시행되고 있으나, 지역 간 운영 여부와 실적에서 큰 편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가정양육 지원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는 센터의 경우 발달검사 실적이 전무한 사례도 확인된다. 특히 관련 사업과 인력이 수도권 및 광역시에 집중되고 전체 인력 규모 역시 충분하지 않아, 지역별 서비스 제공 수준에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Central Support Center for Children, 2025).

        종합하면, 우리나라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 전달체계는 교육ㆍ복지ㆍ보육 영역에 걸쳐 다층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기관 간 역할과 전문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으로 인해 조기선별 및 조기개입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전달체계 간 연계 강화와 전문 인력 확충을 통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국내 학술논문과 정책ㆍ연구보고서를 분석하여 장애위험 영유아의 조기선별과 조기개입을 중심으로 관련 법ㆍ제도 및 지원체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현재 장애위험 영유아를 직접적으로 정의한 단일 법률은 존재하지 않으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건강검진기본법」의 법령을 통해 조기선별과 지원에 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Kim & Cha, 2016; Kim et al., 2023; Park & Kim, 2024; Ryu et al., 2022). 이는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교육, 복지, 보건, 보육의 여러 영역에 걸쳐 다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먼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12조와 「건강검진기본법」에 근거한 영유아 건강검진 제도는 장애위험 영유아를 조기에 선별하기 위한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영유아 건강검진 과정에서 발달평가 및 상담을 포함한 선별검사가 실시되고, 그 결과에 따라 ‘정밀검사 필요(심화평가 권고)’, ‘지속관리 필요’로 연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점은 장애의 조기발견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검사 중심의 질병 발견 체계를 넘어, 발달 중심의 예방적 접근을 강화해 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Kang et al., 2022).

      또한 발달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해 장애위험 또는 발달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다양한 중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소득 기준에 따른 바우처 방식 지원을 통해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언어, 인지, 정서, 사회성 등 발달 전반을 포괄하는 서비스 구성은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개입의 범위를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Cha, 2023; Kim & Ko, 2022; Lee, 2019). 그러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원의 효과성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조기선별 이후 정밀검사와 서비스 연계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보호자의 인식 수준이나 지역 자원, 행정 여건에 따라 개입 여부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발달재활서비스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소득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장애위험이 있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역사회서비스의 경우 지원 기간이 최대 12개월로 제한되어 있어, 발달기에 지속적인 재활서비스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장기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전달체계 측면에서도 한계가 확인되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주요 기관이 존재하지만, 기관 간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연계 체계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단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부족, 장애인복지관 사업의 수도권 집중 현상 등은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이 제도적으로는 다층적 구조를 갖추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일관된 조기선별과 조기개입 체계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Jin, 2024). 

      우리나라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체계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한 조기선별, 발달재활서비스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통한 조기개입, 그리고 특수교육ㆍ복지ㆍ보육 영역의 다양한 전달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장애의 조기발견과 개입의 중요성에 대한 국가적 인식이 제도적으로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의 부재, 조기선별 이후 개입으로의 연계가 보호자 선택에 크게 의존하는 구조, 전달체계 간 연계 부족과 전문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등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는 장애위험 영유아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발달지연의 누적이나 학령기 이후의 특수교육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Cho, 2013; Jin, 2024). 경증 장애위험 영유아는 주로 언어ㆍ의사소통 발달지연의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정확히 선별ㆍ평가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 및 언어발달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의 개입이 필수적이다. 이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영유아발달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으로 언어재활사를 제도적으로 포함시켜, 발달지연의 예방, 보호자 상담, 치료 연계까지 포괄적으로 담당하도록 하는 지원체계의 정비가 요구된다.

      이에 향후 정책적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개념 정의와 함께 조기선별 이후 개입 단계까지를 포괄하는 보다 명확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를 기반으로 한 정밀검사 및 서비스 연계를 체계화하여 조기선별이 실질적인 조기개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수교육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충과 역할 조정이 요구된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조기선별과 조기개입은 예방적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이며, 향후 보다 통합적이고 연속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적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개인과 가족, 나아가 사회 전체의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증 장애위험 영유아의 주요 특성이 언어ㆍ의사소통 발달지연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어재활사를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또한 장애위험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체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언어재활사를 조기선별, 조기개입 및 지원 연계 전 과정에 체계적으로 포함시키는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이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잠재력을 증진하고 예방 중심의 지원체계를 통해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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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status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early screening and support for infants and young children at risk of disability
            
            

          

          
            
              
                	법률명
                	조항
                	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제1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시ㆍ도 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장애의 조기발견 등)
              	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내 보건소와 병원 또는 의원(醫院)에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선별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보건소와 병ㆍ의원 간에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을 발견한 때에는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진단ㆍ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각급학교의 장이 진단ㆍ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진단ㆍ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즉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회부하여 진단ㆍ평가를 실시하고, 그 진단ㆍ평가의 결과를 해당 영유아 및 학생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선별검사의 절차와 내용,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사전 동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통보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복지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13.>
1. 장애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복지지원대책의 강구
2. 장애아동을 위한 복지지원 사업의 연구ㆍ개발
3. 장애의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대책의 강구
4. 복지지원 전달체계의 구축
5. 복지지원 이용권의 수급 및 이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6. 그 밖에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행일: 2024. 6. 14.] 제6조
            

            
              	제9조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2023. 6. 13.>
1.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
1의2. 제12조제5항에 따른 영유아와 그 가족을 위한 지원 정보의 제공, 연계 및 상담 지원 등
2.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3. 장애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의 연계
4. 장애아동의 사례관리
5. 장애아동 및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가족상담 및 교육의 실시
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
(장애의 조기발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의료급여법」 제14조 및 「모자보건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ㆍ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장애의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장애가 의심되어 추적검사나 심화평가가 필요한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20. 12. 29., 2023. 6. 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하여 방송ㆍ신문 및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장애의 조기발견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라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6. 13.>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에서 장애가 있거나 장애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진단된 영유아에 대하여 제10조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ㆍ협력하여 해당 영유아와 그 가족에게 장애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정보제공, 영유아의 정상발달 및 양육방법에 관한 정보제공, 가족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⑥ 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절차, 제4항에 따른 비용 지원 및 제5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6. 13.>
[시행일: 2024. 6. 14.] 제12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
(조기진단 및 개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장애 정밀진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의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임무)
              	②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 4. (생략)
5. 발달장애 조기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6. ~ 12. (생략)
            

            
              	영유아보육법
              	제7조
(육아종합지원센터)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아ㆍ장애아 보육 등에 관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별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5. ~ 8.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보육교직원의 정서적ㆍ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및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ㆍ상담ㆍ치료연계 지원 업무를 하는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 등을 둔다.[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80호, 2024. 3. 19.,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6조의2
(영유아발달지원
전문요원의 자격)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발달지원전문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특수학교 정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5.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의료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본조신설 2024. 7. 9.] [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24. 7. 9.>]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1. 18., 2010. 5. 31.>
1. “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 「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 ~ 차. (생략)
4. “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ㆍ진찰ㆍ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ㆍ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ㆍ문자ㆍ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시행 2026. 2. 12.] [법률 제21097호, 2025. 11. 1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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